
■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1. 2.>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

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

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

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

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

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

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

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

미터 이하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

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2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



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

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

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

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

시설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

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

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

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

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0.5미터 이상 4미터 이

하



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

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

터 이상 2미터 이하)

비고

  1)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또는 2021년 11

월 2일부터 2024년 11월 1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

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

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

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한다)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용

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소 0.5미터 이상은 띄어야 한다.


